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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15년 말 체결된 파리협정은 당사국들에게 국가 온실

가스 감축목표를 포함하는 국가결정기여(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NDC)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당사

국들은 그 장기 목표 달성을 위해 의욕적인 노력을 기울

여야 하며(파리협정 제3조) 국내 감축 조치들을 추진해야 

한다(파리협정 제4조 2항. UN, 2015). 2023년 현재, 전 세

계 195개 당사국들의 NDC가 제출된 상황으로1), 각 당사

국은 국내적으로 NDC 이행 및 달성을 위한 여러 가지 정

책 및 조치들(Policies and measures, PaMs)을 각국의 여

건 및 환경에 맞게 계획하고, 구체적으로 이를 채택하고 

이행하는 과정에 있다.
한편, 파리협정 제13조는 행동과 지원에 대한 투명성 

1) UNFCCC NDC 등록부 홈페이지. https://unfccc.int/NDCREG (접속일: 20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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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이하 파리협정 투명성 체계)를 규정하고 파리협정이 

그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조항이다. 파리협정 투명성 체계에 따라 당사국들

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와 NDC 이행 및 진전상황 

추적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파리협정 제13
조 7항), 제출된 정보는 기술 전문가 검토를 거치게 된다

(파리협정 제13조 11항). 2018년 제24차 유엔기후변화협

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당사국총회(Conference of the Parties, 
COP)에서는 파리협정 투명성 체계의 세부 사항을 포함하

는 파리협정 세부이행지침((Modalities, Procedures and 
Guidelines, MPGs)(UNFCCC, 2018))이 채택되었다. 당사

국들은 첫 번째 격년투명성보고서(Biennial Transparency 
Report, BTR)를 2024년 12월 말까지 UNFCCC 사무국에 

제출해야 하며, 기존 UNFCCC 보고체계 대비 상세하고 

깊이 있는 수준의 정보 제출을 준비해야 한다.
특히, NDC 이행 추적 정보의 하나로 국내에서 채택, 

이행, 계획 중인 정책 및 조치별 효과에 관한 정량 정보를 

제출해야 하는데, 본 영역에 대한 BTR 작성 기반 구축은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국내 NDC 이행 노력이 

파리협정 투명성 체계, 특히 BTR을 통해 국제사회로 전

달되며 이는 우리나라 의욕 수준뿐만 아니라 실제 이행 

노력에 대한 신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국내 

NDC 이행체계와도 연계되어 국내 이행점검 방향과 환류 

과정을 파리협정 투명성 체계 방향에 부합하도록 함으로

써 온실가스 감축 관련 국가 상위 계획 및 이행 계획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다(Weikmans et al., 2020).
우리나라의 경우, 2030년 국내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

립 후 2016년에 이를 반영한 제1차 NDC를 처음 제출하

고 2020년에는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는 등 파리협정 

차원의 전 지구적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2) 
국내적으로도 2022년 3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을 시행하

고 2023년 4월에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
차 국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NDC 이행을 위한 여러 

가지 감축 정책 및 조치들을 채택, 이행, 계획하고 있다

(Kim et al., 2023). 국내 온실가스 감축 이행에 대한 점검 

노력도 강화하고 있다. 2022년에는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차원에서 진행해 오던 이행점검에 대해 연도별 

감축목표의 이행현황을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도록 법제화하였다(탄소중립 기본법 제9조).
국제사회에 우리나라의 NDC 이행현황 및 의욕적인 노

력 수준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는 이러한 노력이 파리협정 투명성 체계의 형식 및 문

맥에 맞게 해석 및 정제되어 준비될 필요가 있다. 즉 BTR
을 통해 국내에서 추진 중인 감축 노력이 잘 드러나도록 

하고 이어지는 국제적 기술 검토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

요가 있다. 하지만 정책 및 조치별 효과를 투명하고 일관

성 있게 보고하는 일은 기존 UNFCCC 보고체계 대비, 그
리고 BTR 작성을 위한 요소(국가 인벤토리 보고 등) 중 

여타 부문 대비, 보고역량 제고가 가장 필요한 영역으로 

이해되고 있다(Noh, 2021).
본 연구는 파리협정 투명성 체계 하 BTR 작성에 있어 

정책 및 조치별 효과 부문의 효과적 보고를 위한 세부 방

안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국가별 다양한 시책들이 BTR
을 통해 보고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본 연구에서는 정책 

및 조치 간, 보고 주기 간 일관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방안 마련에 중점을 둔다. 본 연구

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2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마련

한 방안들이 파리협정 투명성 체계에 구체적, 실질적 수

준으로 연계되어야 하는바, 파리협정 투명성 체계 규정과 

효과 추정 실무 측면에서 주요 고려사항을 도출한다. 제3
장에서는 감축 효과 보고를 위해 UNFCCC 차원에서 진

행된 기존 논의사례를 분석한다. 이는 당사국총회 결정문 

수준에서 세부 규정이 부재한 경우, 보고 및 검토는 기존 

UNFCCC 보고 및 검토체계에서의 경험 및 시사점에 기

반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제2장에서의 내용에 기반한

다. 제4장에서는 정책 및 조치 부문의 BTR 작성을 위한 

세부 방안을 제시하고, 제5장에서는 연구내용을 정리하고 

정책 제언과 함께 마무리한다. 

2. 정책 및 조치별 효과 보고를 위한 

주요 고려사항

2.1. 파리협정 투명성 체계 관련 규정 측면 

2.1.1. 파리협정 투명성 체계 개요

UNFCCC는 협약 목표 달성 및 당사국 간 신뢰 구축을 

위해 당사국총회(COP) 결정문을 통해 이행 노력에 대한 

2) 처음 제출한 NDC에도 이러한 경향을 지속 반영하여 왔다. 2020년 12월에는 수정 NDC를, 2021년 말에는 상향된 감축 목표치를 포함
한 NDC 갱신본을 UNFCCC에 제출하였다(Kim,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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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보고·검증(Measurement, report, verification, MRV) 
체계를 마련해 왔다. 이를 토대로 각 당사국은 감축을 비

롯하여 기후변화 조치 및 관련된 지원 제공에 관한 사항

을 보고하고 UNFCCC 당사국들 차원의 검토체계를 이행

해 오고 있다(Fig. 1 참조).
우선 UNFCCC 당사국들은 4년마다 국가보고서(National 

Communication, NC)를 제출해야 한다(UNFCCC, 2010, 
2020b). 제17차 당사국총회(COP17)(2011, 남아공 더반)에
서 강화된 보고 및 검토체계에 따르면, 선진국의 경우 격

년보고서(Biennial Report, BR) 보고와 국제적 평가 및 검

토(International Assessment and Review, IAR), 개도국의 

경우 격년갱신보고서(Biennial Update Report, BUR) 보고

와 국제적 협의 및 분석(International Consultation and 
Analysis, ICA)을 2년마다 수행해야 한다(UNFCCC, 2011).

파리협정 강화된 투명성 체계는 파리협정 제4조 및 제7
조에 따른 개별 당사국 NDC의 진전상황 추적, 제14조에 

따른 글로벌 이행점검을 위한 정보 제공, 선진국·개도국의 

지원 관련 투명성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한다.3) 기존의 선

진국·개도국 별도 체계는 모든 당사국에 적용되는 BTR 
보고, 기술 전문가 검토, 촉진적·다자적 고려 체계로 일원

화되며, 관련 사항들은 파리협정 MPGs에서 구체화 되었

다. 파리협정 BTR은 2년마다 작성 및 제출되어야 하며, 
온실가스 인벤토리, NDC 진전상황 추적 정보(정책 및 조

치별 정보는 여기에 포함), 제공되는/받은 지원 정보, 보고

서 개선 관련 사항 등이 보고되어야 한다. 
Table 1은 파리협정 MPGs 상 정책 및 조치별 정보에 

관한 규정을 정리한다. 각 당사국은 NDC 이행과 달성을 

지원하는 정책 및 조치들에 관한 정보를 설명과 표 형식

으로 제공해야 하며, 이는 온실가스 배출 또는 제거에 가

장 중요한(Most significant) 영향을 미치는 사항과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의 주요 카테고리에 영향을 주는 사항

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MPGs 부속서 제80항). 또한 가능

3) 파리협정 13조 제5항(UN, 2015)

Source: Arranged by the authors on the basis of UNFCCC (2023)

Fig. 1. Existing transparency arrangements under the UNFCCC and enhanced transparency framework under

the Paris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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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한 부문별(에너지, 수송, 산업공정 및 제품 이용 등)로 

각 방안에 대한 정보를 구조화하여 보고해야 한다(MPGs 
부속서 제81항). 

파리협정 MPGs가 기존 보고체계에서의 경험에 기반하

여 마련되었다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4) 보고사항은 

선진국 NC와 BR에서의 보고사항과 상당 수준 유사하며

(Table 2 참조), 당사국 간 비교가능성 확보를 위한 공통

표형식(Common Tabular Format, CTF) 역시 선진국 BR 

CTF와 유사한 형식을 보인다. 이는 개도국 BUR 규정 대

비, 요구정보가 체계화, 구체화 되고 관련 준비사항들이 

대폭 늘어났음을 의미한다.5) 특히, 감축 효과의 추정 및 

관리와 관련하여, I) 시책별로, ii) 배출량 감축에 관한 예

상(Expected) 효과와 달성(Achieved) 효과, iii) 추정에 사

용된 방법론 및 가정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는바, 이는 감

축 효과의 추정 및 관리가 상세한 수준으로 요구될 수 있

음을 의미한다.

4) 파리협정 13조 제4항(UN, 2015)
5) 개도국 BUR의 경우 결정문으로 합의된 CTF가 부재하다. 개도국 입장에서는 파리협정 MPGs 도입으로 국가 간 비교가능성 관련 기준이 

크게 높아졌다 볼 수 있다. 

Para. Key details

80

Providing information on actions, policies, and measures (PaMs) that support the implementation and achievement of the NDC
in narrative and tabular format (shall)
 - Focusing on actions and PaMs that have the most significant impact on GHG emissions or removals and those impacting key

categories in the national GHG inventory

81
Organizing the reporting of actions by sector (energy, transport, industrial processes and product use (IPPU), agriculture, LULUCF,
waste management and other) (shall, to the extent possible)

82

Providing the following information on actions and PaMs in a tabular format (shall, to the extent possible)
  a) Name; b) Description; c) Objectives;
  d) Type of instrument (Regulatory, economic instrument or other);
  e) Status (planned, adopted or implemented);
  f) Sector(s) affected (energy, transport, IPPU, agriculture, LULUCF, waste management and other);
  g) Gases affected; h) Start year of implementation;
  I) Implementing entity or entities 

83
Providing miscellaneous information on actions and PaMs reported (may)
  a) Costs; b) Non-GHG mitigation benefits;
  c) How the mitigation actions as identified in para.80 above interact with each other, as appropriate

84
Including information on PaMs contributing to mitigation co-benefits resulting from adaptation actions or economic diversification plans
(Applicable for Parties with an NDC that incorporates mitigation co-diversification plans)

85
Providing estimates of expected and achieved GHG emission reductions for actions and PaMs (shall, to the extent possible)
 - Reporting information in the tabular format referred to in para.82
 - Developing country parties that need flexibility (instead encouraged)

86
Describing the methodologies and assumptions used to estimate the GHG emission reductions or removals due to each action
and PaMs (shall, to the extent available)
 - Presenting in an annex to its BTR (may)

87 Identifying actions and PaMs that are no longer in place compared with the most recent BTR with reasons (should)

88 Identifying actions and PaMs that influence GHG emissions from international transport (should) 

89
Providing information about how actions and PaMs are modifying longe-term trends in GHG emissions and removals (should,
to the extent possible)

90 Providing detailed information on the assessment of economic and social impacts of response measures (encouraged, to the extent possible)

Sources : formulated by the authors on the basis of UNFCCC (2018)

Table 1. Paragraphs addressing the reporting of information on mitigation actions, policies, and measures in

the Paris Agreement's MPGs



파리협정 투명성 체계에 따른 정책 및 조치별 정량적 감축 효과 보고를 위한 세부 방안 고찰

http://www.ekscc.re.kr

181

제출된 BTR 정보들은 UNFCCC 사무국에 의해 구성되

는 기술 전문가 검토팀에 의해 기술 검토가 이루어지게 

된다. 기술 전문가들은 검토과정에서 i) 제출된 정보에 대

해 파리협정 MPGs 부합성 등을 검토하고 ii) 파리협정 투

명성 체계 이행과 관련된 개선영역 및 역량배양이 필요한 

사항을 식별한다(MPGs 부속서 제146항). 기술 검토 후 

결과보고서 초안이 작성되고, 이후 해당 당사국들의 의견

이 고려된 최종 결과보고서는 UNFCCC 관련 웹사이트에 

공표된다(MPGs 부속서 제187-188항). 결과보고서 내용은 

당사국 제출 BTR 정보, 기술 검토 시 제출된 추가 정보와 

함께 모든 당사국 참여가 가능한 촉진적·다자적 고려 시 

논의의 대상이 된다(MPGs 부속서 제190항). 또한, 해당 

당사국은 검토팀에 의해 확인된 영역에 대한 개선사항 및 

이행현황을 다음 BTR에 별도의 장으로 보고해야 한다

(MPGs 부속서 제7항). 

2.1.2. 파리협정 하 BTR 기술 검토의 주요 특성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파리협정 투명성 체계에서는 

NDC 이행 추적 등 그 목적(파리협정 제13조 제5-6항)에 

따라 MPGs 부합성을 판단하고 개선영역을 식별하는 “기
술 검토(Technical review)”를 실시한다. 파리협정 기술 검

토 관련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다. 
파리협정 기술 검토는 i) 주권 존중, ii) 과도한 부담 지

양, iii) 촉진적·비-간섭적, iv) 비-징벌적 방식으로 진행된

다(MPGs 부속서 제148항). 정치적 판단, NDC 설명·지표

의 적합성, 당사국 국내 행동 적합성, 제공받은 지원 적합

성 등은 기술 검토 대상에서 제외된다(MPGs 부속서 149
항). 당사국 국내 행동 적합성이 비-검토 대상이라는 점에

서 정책 및 조치 목록 구성에 있어 여전히 당사국들에 유

연성이 적용될 여지가 크다. 
둘째, 파리협정 MPGs에는 검토기준 등 기술 검토 관련 

실무 규정은 부재하다(UNFCCC, 2023). 파리협정 투명성 

체계는 투명성, 정확성, 완전성, 일관성, 비교가능성

(Transparency, Accuracy, Completeness, Consistency, and 
Comparability, TACCC)을 촉진해야 하는 포괄적 원칙이 

있다(MPGs 부속서 제3(d)항).6) 하지만, 이 원칙들이 각각

의 검토 대상에 어떻게 정의되고 적용되어야 하는지는 언

급되어 있지 않다(UNFCCC, 2023).
셋째, 파리협정 MPGs는 파리협정 제13조 제4항(UN, 

2015)에 의하여 선진국 IAR 등 기존 UNFCCC 검토체계

에서의 경험에 기반하여 마련된바, 파리협정에서의 구체

적·실무적 사항에 관한 기술 검토 역시 기존 검토체계에

6) TACCC 원칙은 그동안 온실가스 배출량 인벤토리 통계 산정을 위한 원칙으로 이해되어 왔다.

Developed countries’ BR
Annex I Parties’ National Communications

Developing countries’ BUR BTR under the Paris Agreement

· Name of PaMs
· Affected sector(s) and GHG(s)
· Objectives and interacting actions
· Type of instrument
· Status
· Description
· Start year of implementation
· Implementing entity or entities 
· Estimates of the effects on GHG emission 

reductions 
· Reasons for non-estimation
· Brief methodologies, etc.
· Longer-term emission trends and changes
· PaMs that are not in place (may)

· Name of PaMs and their description
  - Affected Sector and GHGs
  - Methodologies and assumptions
· Objectives and implementation procedure
· Implementation progress and achieved results
· Information on utilizing International Market 

Mechanisms

· Name of PaMs
· Description
· Objectives
· Type of instrument
· Status
· Affected sector(s) and GHG(s)
· Start year of implementation
· Implementing entity or entities 
· Estimates of expected and achieved GHG 

emission reductions
· Methodologies and assumptions
· Longer-term emission trends and changes 

(should)
· PaMs that are not in place (should)

Note: The bolded words indicate differences among mandatory reporting requirements on PaMs under the Convention and the Paris Agreements
Sources : formulated by the authors on the basis of UNFCCC (2020b, para. 19-23), UNFCCC (2011), UNFCCC (2018, para. 82-90.)

Table 2. Comparison of mandatory reporting requirements (shall) regarding PaMs under the Convention and the

Paris Agre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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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경험 및 시사점에 기반할 것으로 판단된다. 위에서 

언급한 TACCC 원칙도 정책 및 조치 부문에 어떻게 적용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기존 MRV 과정에서 수행된 

검토사항들, 관련 COP 결정문들에 기반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파리협정 기술 검토는 보고 및 투명성 개선

을 지속 촉진하도록 진행된다(MPGs 부속서 제3(b)항). 당
사국에 대한 개선영역을 식별하는 사항도 MPGs 부속서 

제7항에 따른 기술 검토 대상이라는 점은 그 근거가 된다. 
우선 검토팀은 확인된 개선영역 및 관련 내용을 기술 검토 

결과보고서에 수록한다. 각 당사국은 이전 BTR 기술 검토 

및 해당 당사국에 의해 확인된 영역에 대해 개선 이행현황

을 차기 보고서에 가능한 수록해야 한다(Fig. 2 참조). 이
전 기술 검토 결과보고서에서 확인된 개선영역에 대해서

는 다음 BTR 기술 검토 시 계속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7)

2.2. 효과 추정 및 관리를 위한 실무 측면

2.2.1. 효과 추정 및 관리 방법론 개요

일반적으로 감축 효과는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배출량

과 정책 시나리오 배출량의 차이를 통해 산정된다. 파리

협정 MPGs는 정책 및 조치별 예상(Expected) 및 달성

(Achieved) 감축 효과를 모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정책 및 조치별 추정된 사전(ex-ante) 및 사후

(ex-post) 효과를 모두 보고해야 함을 의미한다(UNFCCC, 
2022a). 

사전적(ex-ante)으로 추정되는 예상(Expected) 감축 효

과는 기준연도 시점에서 예상되는 목표연도에서의 감축 

효과를 의미한다. 이는 Fig. 3의 감축 효과 개념도에서 녹

색 선들에 의해 산출된 감축 효과를 나타낸다. 이를 수식

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8) 여기서 감축의 기준연도는 

7) 기술 검토팀의 총괄 검토자(Lead Reviewers)들도 보고 및 투명성의 지속적 개선 촉진 관련 중요한 역할을 한다(MPGs 부속서 제
183-186항). 기본적으로 제출 정보의 MPGs 부합성 중심으로 기술 검토 작업을 감독하며 기술 검토의 연속성, 당사국 간의 일관성, 시
의 적절성을 제공하지만, 이전 기술 검토 보고서에서 제기된 이슈들을 우선 논의하도록 한다. 

8) Rich et al. (2014)에서 제시된 사전적 감축 효과 개념을 토대로 저자 정리

Source: UNFCCC (2023)

Fig. 2. Facilitating improvement over time under the transparency framework under the Paris Agreement

Source: Arranged by the authors on the basis of Rich et al. (2014)

Fig. 3. Concepts on ex-ante and ex-post effects of policy/mea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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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예상 감축 효과 추정을 위한 NDC 목표 시점을 

2030년이라 가정한다. 

(1) 2018년까지의 과거 자료를 기반으로 관계식 f 추정 

또는 가정 

Epast = f(Ppast, Qpast) 
(E 배출량, P 정책 변수, Q 비 정책 변수들)

(2) 정책 및 비 정책 변수들에 대해 2030년 전망치 추정 
또는 가정

Pbase, Ppolicy, Q2030

(Pbase 2018년 이후, 추가 노력 부재 시 2030년 정책 변수 
전망 또는 가정, 

Ppolicy 2018년 이후, 추가 노력 시 2030년 정책 변수 전망

(목표) 또는 가정)

(3) 2030년 베이스라인 배출량 추정(ex-ante) 또는 가정

Ebase(ex-ante) = f(Pbase, Q2030)

(4) 2030년 정책 시나리오 배출량 추정(ex-ante) 또는 

가정

Epolicy(ex-ante) = f(Ppoliy, Q2030)

(5) 2030년 예상(expected) 감축 효과 추정

ERexpected = Ebase(ex-ante) - Epolicy(ex-ante)

한편, 사후(ex-post)적으로 추정되는 달성(Achieved) 감
축 효과는 기준연도 시점 이후의 보고 대상 연도 시점에

서 평가한 감축 효과를 의미한다. 이는 Fig. 3의 감축 효과 

개념도에서 파란 선(사후 베이스라인 시나리오에 근거)과 

회색 선(실현된 배출량에 근거)에 의해 산출된 감축 효과

를 나타낸다. 이를 수식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9) 여기

서 감축의 기준연도는 2018년, 보고 대상 연도 시점을 

2025년이라 가정한다. 

(1) 2018년까지의 과거 자료를 기반으로 관계식 f 추정 

또는 가정

Epast = f(Ppast, Qpast) 
(E 배출량, P 정책 변수, Q 비 정책 변수들)

(2) 정책 변수에 대해 2025년 베이스라인 추정 또는 가정

Pbase 

(2018년 이후, 추가 노력 부재 시 2025년 정책 변수 전망 
또는 가정)

(3) 정책 및 비 정책 변수들에 대해 2025년 실적치 정보 
수집

P2025, Q2025

(4) 2025년 베이스라인 배출량 추정(ex-post) 또는 가정

Ebase(ex-post) = f(Pbase, Q2025)

(5) 2025년 정책 시나리오 배출량 추정(ex-post) 또는 

가정

E2025(ex-post) = f(P2025, Q2025) 
(E2025는 모형 정확도에 따라 배출량 실적치 사용 가능)

(6) 2025년 달성(achieved) 감축 효과 추정

ERexpected = Ebase(ex-post) - E2025(ex-post)

특히 달성 감축 효과의 경우, 보고 대상 연도의 달성 감

축 효과의 추정을 위해서는 2018년까지의 과거 자료를 기

반으로 추정된 관계식 f, 과거부터 보고 대상 연도까지의 

정책 및 비 정책 변수들의 실적치 정보, 보고 대상 연도의 

정책 변수 베이스라인 등 대규모 정보들을 추적하여 시간

이 지남에 따라 효과를 갱신해야 한다. 
정책 및 조치 간 비교가능성 측면에서도 고려사항이 있

다. 세부 데이터와 정교하고 복잡한 모형을 구축하여 효

과를 추정할 수도 있고 단순한 가정 및 비교적 쉬운 방법

론을 활용하여 효과를 추정할 수도 있다. 세부 방법론, 사
용 데이터 등에 따라 추정된 효과 수준이 달라질 수 있는

바, 이는 요구되는 정확성 수준에 따라 데이터 및 방법론 

선택 기준이 적절한 기준에 따라 선택되어야 함을 의미한

다. 또한, 주체에 따라 적용되는 추정 방법론이 다양할 수 

있다. 이는 정책 및 조치 간 공통으로 활용되는 변수나 파

라미터들의 경우, 추정 주체 간 효과적으로 관리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방법론 및 데이터 개선

이 가능하다. 이는 방법론 및 데이터 개선이 이루어질 때, 
BTR 보고 측면에서 어떻게 이를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9) Rich et al. (2014)에서 제시된 사후적 감축 효과 개념을 토대로 저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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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관련된다. 달성 감축 효과 추정을 위해 데이터 추

적 및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시계열적으로 일관

된 감축 효과를 보고하는 일은 정책 및 조치 정보의 체계

적 보고 및 관리를 어렵게 한다. 

2.2.2. 기존 UNFCCC 검토체계에서의 실무 검토기준

COP 결정문에는 기존 UNFCCC 보고체계에서의 정책 

및 조치별 효과의 추정 의무(shall)가 규정되어 있다(Table 
3 참조). 하지만 어떤 방법론과 데이터를 활용할지, 효과

를 어떻게 산출해야 하는지 등 정량적 효과 추정방식에 

대한 세부 규정은 부재하다. 이는 당사국의 국가보고서 

작성에 어려움으로 작용 될 수 있고, 이는 추정 결과의 비

교가능성 수준을 현저히 감소시키게 된다.
또한, ‘정책 및 조치별 효과’의 보고는 선진국에게도 보

고의 어려움이 있는 영역이다(UNFCCC, 2020a).10) UNFCCC 
(2020a)는 이에 대해 i) 시간이 지남에 따른 정책 및 조치 

목록 변화, ii) 다양한 시책들에 대해 다양한 방법론 적용, 
iii) 서로 다른 추정 능력 및 데이터 여건, iv) 정책 및 조치 

간 상호작용의 존재 등의 사례를 제시한다. 이는 선진국 

NC와 BR의 검토체계인 IAR 과정을 수행하는 기술 전문

가 입장에서도 평가 및 검토의 일관성 확보 측면에서 부

담이 된다. 
 선진국 검토체계에서는 실무수준의 규정 공백을 메우

기 위해 2016년 검토수행지침(Review Practice Guidance, 
RPG)을 작성한 이래 이를 지속 갱신해 왔다. RPG는 개별 

NC/BR 간, 검토 주기 간 검토의 일관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며, 검토 주기 동안 총괄 검토자(Lead reviewers) 회의

를 거쳐 최종 승인되고, 승인된 RPG는 다음 검토 주기부

터 검토 시 활용된다. 단순히 기술 검토 시 제기된 질문들

이나 우려 사항들을 나열하거나 제시하는 수준에서 그치

는 것이 아니라, 기술 검토 시 기술 검토팀 또는 기술 검

토 후 총괄 검토자 회의에서 제기된 이슈들에 대해 기술 

검토팀에 의해 가장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검토수행 방식

(이슈들의 처리기준 및 접근법 등)들을 제시하는데 중점

을 둔다(UNFCCC, 2022b). 

2.3. 소결

정책 및 조치별 정량적 효과 보고 부문의 경우, 예상

(Expected) 및 달성(Achieved) 효과를 모두 보고하고 효과 

추정에 사용된 가정 및 방법론에 대한 정보도 정책 및 조

치별로 함께 제출해야 하는바, 대규모 데이터 수집 및 방

법론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영역이다. 하지

만, 파리협정 MPGs 상 정책 및 조치별 효과 추정 및 방법

론에 관한 실무수준의 구체적 세부 규정은 부재한 상황이

다. 파리협정 이전 선진국 NC/BR 보고 체계에서도 정책 

및 조치별 효과 추정 부문은 보고 및 검토에 어려움이 있

는 영역이었다(UNFCCC, 2020a). 이에 기존 선진국 국가

보고서 검토체계에서는 당사국총회 결정문 수준의 규정 

공백을 보완하고 기술 검토의 일관성 향상을 위해 실무수

준의 RPG를 작성, 이를 기술 검토 시 실무수준의 평가 기

준으로 활용해 왔다. 파리협정 제13조 제4항에 기반하여 

파리협정 BTR 기술 검토는 기존 검토체계에서의 경험에 

10) UNFCCC (2020a)는 2019년 말까지 3회기에 걸쳐 제출된 선진국 BR들을 대상으로 당사국들이 정책 및 조치의 효과를 어떻게 
보고하였는지에 대해 검토한 보고서로, 이 같은 상황을 잘 보여준다. 국가 당 40-50개 정책 및 조치들이 보고되었으며, 절반 수준인 
20-28개 정책 및 조치들의 경우, 정량적 효과가 보고되었다. 다만, 분석 대상인 세 번째 회기 격년보고서들(BR3s)의 경우, 전체 41개 
당사국 중 27개 당사국은 정량적 감축 효과를 보고하지 않았으며, 정량적 효과를 보고한 당사국 중 일부만이 정책 및 조치별 추정에 
사용된 방법론까지 완전성을 갖추어 보고하였다.

Annex I parties’ NC Developed countries’ BR Developing countries’ BUR

Decision 6/CP.25 Annex para. 20
(UNFCCC, 2020b)

Decision 19/CP.18 Annex
(UNFCCC, 2011, 2012)

Decsion 2/CP.17 Annex3
(UNFCCC, 2011)

· Including a quantitative estimate of the 
impact of PaMs (shall)

· Including brief descriptions of estimation 
methods (shall)

· Reporting the quantitative reduction effect 
using the Common tabular format (CTF) 
Table 3

· Including methodologies and assumptions 
(shall)

· Including estimated emission reduction 
(shall, to the extent possible)

Source : Authors’ analysis based on the UNFCCC COP decision documents

Table 3. Comparative analysis of reporting requirements for quantitative reduction effects estimation of PaMs

under the Convention and the Paris Agre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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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BTR 작성의 세부 방안 마련에 

앞서 기존 UNFCCC 체계에서의 논의사례, 특히 RPG 사
례 분석이 우선 필요함을 알 수 있다. 3장에서는 이를 살

펴본다.

3. 기존 UNFCCC 체계에서의 논의사례

3.1. 선진국 국가보고서(BR, NC) 검토기준

2022년에 발간된 RPG (RPG2022)(UNFCCC, 2022b)는 

선진국들의 제4차 BR (BR4)과 7차 국가보고서(NC7)에 

대한 검토 수행 시 제기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기술 전문

가에 의해 최근까지 검토 수행과정에서 도출된 직면 과제 

및 제안사항들이 축적·정제되어 작성되었다. 이하에서는 

RPG2022에서 제기된 이슈들 가운데 ‘정책 및 조치들의 

감축 효과’ 보고와 관련된 이슈들을 중심으로 관련 접근

법 및 BTR 작성에의 시사점에 대해 자세히 살펴본다.

3.1.1. 정책 및 조치 목록의 구성

이는 파리협정 BTR에서 기존 채택하였거나 현재 이행 

중인 모든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정책 및 조치 중 i) 모든 

정책 및 조치들을 보고해야 하는지, ii) 감축 정책 및 조치

들 리스트를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이다. 
하지만, 보고되어야 할 정책 및 조치들의 범위 및 세분화 

수준 관련 규정은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BR에서 보고되

는 시책들의 수나 세분화 정도는 개별 당사국마다 다양하

며, 그 결과 기술 검토 분량 및 수준도 당사국들의 보고 

상황에 따라 달리 나타나고 있다. RPG2022에 따르면, 배
출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 및 조치들을 BR이나 관

련 CTF에 보고할 필요는 없다. 배출 감축에 가장 유의미

한(Most significant) 영향을 갖는 정책 및 조치들은 당사

국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기술 검토팀은 각 당사국이 어

떻게(또는 어떤 기준으로) 그 리스트를 결정했는지에 대

해 질문할 수 있다.

3.1.2. 기존 보고된 정책 및 조치 관련 사항

몇몇 당사국들의 경우, BR, NC에 신규 추가된 정책 및 

조치 리스트들만 보고 및 설명하고 이전에 보고된 정책 

및 조치들은 최근 보고서에서 생략된 사례들이 있다. 이

는 관련 정책들의 변화가 없다면 이를 다음 BR 및 NC 보
고 시 다시 설명해야 하는지에 대한 상황인식에서 출발한

다. RPG2022에서는 그 경우 기존 감축 행동들이 이전 

BR 및 NC 어디에 서술되어 있는지에 대해 신규 BR 및 

NC에 참조 부분(References)을 제시하도록 권고하고 있

다. 기본적으로 파리협정 BTR에서는 가장 최신 BTR 정

책 및 조치 목록에서 언급된 정책 및 조치들이 생략된 경

우, 그 목록을 식별하고 생략 이유에 대하여 설명해야 한

다고 규정되어 있다(MPGs 부속서 제80항). 따라서 이전 

보고서들에서 언급된 정책 및 조치들에 대해서는 현 BTR
에서도 지속 보고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적절한 설명과 

함께 목록에서 제외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3.1.3. 주요 검토기준

선진국 검토체계에서는 완전성과 투명성이 주요 검토

기준으로 활용된다(UNFCCC, 2022b). 먼저, 보고사항에 

대해 완전성이 먼저 평가되며, 완전성 충족 시 투명성이 

평가된다. 당사국이 보고사항을 다루지 않은 경우, 이는 

완전성 이슈로 관리되며, 투명성 이슈 논의에서는 제외된

다. 하나의 보고사항이 여러 가지 보고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면, 해당 요소가 모두 보고되어야 완전성 기준이 충

족되며 세부 보고 요소별로 완전성과 투명성 모두가 평가

된다. 복수의 보고 요소 관련 사항이 모두 다루어진 경우, 
해당 보고사항은 완전성이 달성된 것으로 평가된다. 당사

국에 의해 제공된 정보가 의문 사항이 없고, 신뢰성

(Credibility), 확실성(Reliability), 관련성(Relevance)이 확

보된다면, 해당 보고는 투명성이 충족된 것으로 평가된다. 
투명성 평가 시 정보공개가 이루어져야 하며, 제공된 정

보는 명확하고 사실에 기반 되어야 한다.11) 

3.1.4. 감축 효과 추정치 변동 시

동일한 정책 및 조치라 하더라도 현행 BR 및 NC와 기

존 보고서 간 동일 대상 연도의 예상(Expected) 감축 효과 

추정치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당사국은 

그 차이들에 대한 이유를 명확히 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 

기술 검토 보고서에 관련 정보 및 검토내용이 기록될 수 

있다(may). 특히, 방법론 및 가정의 변화에 따라 감축량 

추정치가 변할 경우, 이는 단순 수치의 변화가 해당 당사

국의 감축 노력 및 의지 강화에 의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

11) 투명성이 충족되지 못하는 사례로 ‘NE’(Not estimated)와 같은 용어 표기에 대해 설명이 없거나, 보고서 설명 정보와 CTF에서의 서술 
정보가 일관되지 못한 경우, 보고서와 CTF 간 정량 정보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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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다른 사유보다 더 투명하게 검토될 것으로 판단된

다. 방법론 및 가정의 변화가 해당 이행 연도의 이전 연도

들에 대한 감축량 정보에도 영향을 미칠 경우, 이는 시계

열적 일관성 또는 방법론적 일관성 차원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12) 

3.1.5. 효과 추정의 그룹화

각각의 정책 및 조치 효과를 개별적으로 평가하기가 어

려운 경우, 관련된 복수의 정책 및 조치들을 묶어서 그룹

화된 감축 효과를 추정하는 방법이 있다. 예를 들어 에너

지 효율적인 제품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과 에

너지 절약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동시에 수

행될 경우, 각 조치에 대해 각각의 효과를 구분하기는 현

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개별 정책 및 조치를 큰 그룹의 

일부로 제시할 때에는 CTF에 “IEncluded elsewhere)(”IE“ 
의미는 Table 4 참조)”로 분류되어 제시되어야 하는데 어

떤 그룹에 포함되어 산정되었다는 설명이 없거나 그룹과 

개별 조치 간 관계가 분명하지 않다면 투명성과 완전성 

모두 문제될 수 있다.13) 또한 각각의 감축 효과 대신 복수

의 시책들 그룹으로 감축 효과를 제시한 경우, 그 이유가 

설명된다면 보고 투명성은 더욱 개선될 수 있다. 

3.2. 추정 방법론 선정 기준

2020년에 발간된 선진국 BR/NC 검토수행지침(RPG2020)
(UNCCC, 2020a)에는 기술 검토 전문가들이 BR에 보고

된 효과 추정 방법론을 평가하는 몇 가지 기준들이 제시

되어 있다. 
첫 번째 기준은 비교가능성(Comparability)이다. 정책 

및 조치의 유형 및 데이터 이용도 수준이 다양하고 효과 

추정에도 여러 방법론이 적용될 수 있는바, RPG2020에서

는 방법론인 합리적인 정확도 수준으로 정책 및 조치 간 

상호 비교가능한 결과가 도출될 것을 제시한다. 관련 기

준의 예로 감축 잠재량 측면에서 시책들의 대략적인 우선

순위를 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는 의미가 활용될 수 

있다(UNFCCC, 2020a). 당사국 내 서로 다른 기관에서 다

른 유형의 시책들에 대한 추정치를 준비하는 경우, 주요 

변수 및 파라미터들은 적용 가능하다면 공통의 데이터 및 

기본 가정이 사용되어야 하며, 보고 연도, 적용 온실가스 

범위 등 감축 효과 추정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정

책 및 조치별 일관성 확보가 요구된다.
두 번째 기준은 정확성(Accuracy)이다. 기술 검토과정

에서는 실제 정책 및 조치의 감축 효과를 검토할 때 고려

12) 파리협정 BTR에서는 예상(Expected) 감축 효과뿐 아니라 달성(Achieved) 감축량도 보고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큰 변화가 
없다면 정책 및 조치 자체의 설명은 축약되거나 생략될 수는 있어도 각 정책 및 조치들의 실제 보고 대상 연도별 감축 효과 및 이행 
정보(예: 주요 지표의 보고 대상 연도별 정보)는 통상적으로 BTR 주기마다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13) 이 경우, RPG2022는 BR 본문 또는 CTF 각주, 표 등 적당한 곳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Notation keys Guidelines

NE not estimated
· In cases where the mitigation impacts of specific policies and measures cannot be estimated
 - The party should provide an adequate explanation or justification for choosing not to estimate 

mitigation impact.

IE included elsewhere

· In cases where the mitigation impacts of specific PaMs are grouped together with other PaMs and
reported as part of that group or other PaMs

 - The party should provide a clear linkage with another individual mitigation action or a group
of mitigation actions.

NA not applicable
· In cases where specific PaMs are planned or adopted but scheduled for future implementation
 - The party should provide an adequate explanation or justification for choosing “NA” instead of

other notation keys.

0 -
· In cases where specific PaMs have “NO” mitigation impact resulting from their implementation
 - The party should provide an adequate explanation or justification for choosing ‘0’. In cases of

'NE', 'IE', or 'NA', the party should utilize the aforementioned notation keys.

* Summarized by the authors on the basis of UNFCCC (2022b, p. 20)

Table 4. Usage guidelines for reporting notation keys in RPG2022



파리협정 투명성 체계에 따른 정책 및 조치별 정량적 감축 효과 보고를 위한 세부 방안 고찰

http://www.ekscc.re.kr

187

되는 여러 기준이 모두 충족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완전성(Completeness)의 충족을 위해서는 확

보가 쉬운 데이터를 사용해야 하지만, 이는 전반적인 정

확성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데이

터의 정확성과 완전성이 증가하면, 검토기준 간의 상충관

계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초반의 경우 정확성과 

완전성을 균형 있게 조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해당 정책 및 조치가 다른 정책 및 조치들과의 상

호작용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이는 파리협정 투명성 체

계 결정문에서의 효과 보고와 관련된 고려사항(may)이기

도 하다(MPGs 부속서 제83(c)항). 정책 및 조치들이 상호

작용하여 종합적 효과가 중첩(Overlapping)되는 경우 그 

효과는 개별적으로 발생되는 각 정책 및 조치 효과의 합

보다 더 작을 수 있다. 여기서 상호작용이 유의미 하지만 

데이터에 의해서나 방법론적으로 복수 시책들의 효과가 

구분될 수 없다면 관련 정책 및 조치들을 하나의 그룹 또

는 패키지로 간주하여 효과를 산정하는 방법이 고려될 수 

있다(Rich et al., 2014). 
네 번째는 감축 효과 추정을 위한 경계(Boundary) 설정

과 관련된 기준이다. 하나의 정책 및 조치는 여러 단계에

서의 개별적인 배출량 증감을 유발한다.14) 따라서 이로 

인한 총감축 효과는 각 단계 개별 배출량들의 순감소를 

통해 추정될 필요가 있다. 감축 효과 추정을 위한 경계는 

각 단계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효과들의 상대적인 크기, 
효과의 불확실성 수준, 요구되는 정확도 수준 등에 기반

하여 결정될 수 있다. 투명성을 위해서는 해당 정책 및 조

치로 인하여 발생 되는 여러 단계에서의 다양한 효과들 

가운데 어떤 효과를 분석에 포함한 것인지 정의하고 이를 

보고 시 설명될 필요가 있다.

3.3. 감축 효과 세부 관리 요소 - 개도국 NAMA 논의

사례

개도국들은 UNFCCC 제18차 당사국총회(COP 18, 카

타르 도하)에서 합의사항을 기초로 지속 가능한 발전 맥

락에서 국가별 적절한 감축 행동(Nationally Appropriate 

Mitigation Actions, NAMA)을 수행하고 그 이행상황을 

BUR에 보고하고 있다. NAMA는 개도국에서 배출량을 

감축하는 조치를 의미하며 경제의 한 부문 내에서의 정책

일 수도 있고 국가 경제 전반의 조치들일 수도 있다.15) 개
도국들은 BUR를 통해 이행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OECD 
(2012)는 다양한 NAMA 간 투명성의 편차를 줄이고 비교

가능성 및 일관성 증진을 위해 효과 추정을 위한 주요 관

리 요소들을 제시한다. 
첫 번째 요소는 감축 효과 추정에 있어 기준 시점을 의

미하는 추정의 시작 연도이다. 이는 감축의 기준 시점 문

제로 모든 정책 및 조치들에 대해 감축의 시작점을 동일

하게 관리하는 것이 추정된 감축 효과들의 정책 및 조치 

간 비교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30년 NDC 목표에서의 기준연도가 2018년임을 고려할 

때, 일관성을 위해 모든 정책 및 조치들의 감축 효과 추정

의 출발점을 2018년도로 맞추는 것이 타당하다.16)

두 번째 요소는 주요 변수, 사용된 가정 및 방법론이다. 
주요 변수들은 정책 및 조치의 성과를 직접적으로 보여주

는 지표인 정책 변수와 그 외의 주요 변수(비 정책 변수)
들로 구분할 수 있는데, 관련 정책 및 조치에 대한 적절한 

정책 변수를 선정함과 동시에 이를 일관성 있게 관리하는 

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여기서 해당 정책 및 조치 노력

이 없었다면 실현되었을 정책 변수의 베이스라인에 대한 

추정 또는 가정이 필요한데 적절한 가정이 사용될 경우, 
이에 대한 투명한 보고가 요구될 것이다. 비 정책 변수들

의 경우, GDP, 인구 등 여타 정책 및 조치에서도 활용된 

공통의 변수들이 사용되었다면 비교가능성 및 일관성 차

원에서 공유된 실측 데이터 활용이 권장될 것이다. 방법

론 정보는 해당 정책 및 조치가 적용되는 배출량(또는 감

축량) 경계(Boundary)에 대해 추정 시 사용되는 주요 변

수들과 배출량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추정 방법 및 추정 

식 등과 관련된다. 
세 번째 요소는 정책 및 조치의 처리에 관한 사항이다. 

어떤 정책 및 조치 고유의 감축 효과를 특정하는 작업은 

추정 방법의 복잡성, 데이터 제약 등으로 인하여 기술적

으로나 행정적으로 어려운 작업이 될 수 있다(OECD, 2012). 

14) 전기를 사용하는 무탄소 차량 촉진 정책의 경우, 휘발유 등 유류 사용량 및 관련 온실가스 배출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킬 수 있지만 
발전량 증가로 화석연료 사용량이 증가할 수 있고 전기차 배터리 제조 시설에서의 배출량이 증가할 수 있다. 

15) UNFCCC NAMAs 홈페이지. https://unfccc.int/topics/mitigation/workstreams/nationally-appropriate-mitigation-actions#The-Intergovernmental-
Process-on-NAMAs. (접속일: 2024.1.9.)

16) 데이터 문제로 실제 측정된 2018년 자료가 부재한 경우가 문제 될 수 있다. 이 경우 가능한 최근의 실제 측정된 배출량까지를 
반영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다만, 베이스라인의 배출량 전망이 과거부터 이루어진다면, NDC 기준연도 이전의 노력이 
2018년 이후의 감축 효과로 추정될 수 있어 이 경우 추정된 감축 효과의 신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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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당사국들은 최소한 해당 정책 및 조치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잠재적인 여타 시책들을 밝히고 감축 

효과 추정 시 반영 여부, 미반영 시 그 이유를 설명할 필

요가 있다. 한편, 파리협정 투명성 체계에서는 각 시책의 

이행 현황(Status)을 계획(Planned), 채택(Adopted), 이행

(Implemented) 중 어떤 단계에 있는지 보고하도록 규정되

어 있는데(MPGs 부속서 제82(e)항), 결정문에 제시된 각 

단계에 대한 의미는 UNFCCC (2000)에서의 정의를 준용

할 수 있다(Table 5 참조). 

4. 정책 및 조치 부문의 BTR 작성을 위한 

세부 방안

본 장에서는 2-3장에서의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정책 

및 조치 부문의 BTR 작성 기반 구축을 위한 세부 방안을 

도출한다. 정책 및 조치별 효과 추정을 위한 기본원칙, 정
책 및 조치 목록의 구성·관리 등 BTR 준비와 관리를 위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4.1. TACCC 원칙 적용 방향

파리협정 MPGs 부속서 제3항은 MPGs를 포괄하는 여

러 원칙을 제시하는바, 그 원칙의 하나로 TACCC 촉진 원

칙은 실무적, 구체적 수준에까지 적용될 수 있다. Table 6
은 BTR 전반에 포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TACCC 각 

원칙의 의미를 제시한다. 여기에 더해 본 연구에서는 분

석 내용을 토대로 정책 및 조치 부문에 대한 적용 방향을 

제시한다.
먼저 투명성(Transparency) 원칙은 사용된 데이터 출처, 

가정 및 방법론 등의 정보가 정확하고 사실적이고 객관적

이어야 함을 의미한다(UNFCCC, 2023). 투명성 원칙은 

제공정보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부재한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해야 함을 포함하며, 정책 및 조치 목록 변경내역의 

추적 가능성 관련 사항과 관련된다. CTF에서 정책 및 조

치의 정량적 효과에 대해 주요 약어(IE, NE 등)가 사용되

었다면 적절한 사유를 제시해야 하고, 해당 정책 및 조치

의 효과가 특정 그룹에 포함되어 추정되었다면, 그 효과

가 어떤 그룹에 속하는지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 
정확성(Accuracy) 원칙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보고된 

정보가 정확하고 믿을 수 있으며, 신뢰성이 있음을 의미

한다(UNFCCC, 2023). 다만, 정책 및 조치 부문에 있어 

완전성 원칙과의 균형이 필요하며, 데이터 가용성, 방법론 

수행 능력 등 시책별 다양한 여건이 전반적으로 포용될 

필요가 있다. 또한 파리협정 기술 검토 특성에 따라 데이

터, 방법론 개선이 촉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단계적 개선 

접근법이 함께 운영될 수 있다. 
완전성(Completeness) 원칙의 경우, 정책 및 조치 문맥

에서는 파리협정 MPGs에서 요구되는 의무 보고사항에 

제외 없이 보고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CTF 
보고사항 포함. UNFCCC, 2023). 하나의 의무 보고사항에 

복수의 보고 요소 존재 시(예: 하나의 항에 (a)-(e) 등) 이
를 모두 보고해야 하는 한편, 생략 또는 부분적인 보고에 

구분 정의

Planned
PaM options that are under discussion and have a realistic chance of being adopted and implemented in the future,
but that have not yet been adopted.

Adopted

PaMs for which an official government decision has been made and there is a clear commitment to proceed with 
implementation, but that have not yet begun to be implemented 
- Example: A law has been passed, but regulations to implement the law have not yet been established or are 

not being enforced

Implemented 

PaMs that are currently in effect, as evidenced by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a) relevant legislation or regulation is in force;
(b) one or more voluntary agreements have been established and are in force;
(c) financial resources have been allocated;
(d) human resources have been mobilized

Sources : UNFCCC (2000). Requoting the Table from Rich et al. (2014).

Table 5. Definitions of ‘implemented’, ‘adopted’, and ‘planned’ PaMs used for implementation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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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 적절한 사유 설명이 필요하다. 
일관성(Consistency) 원칙은 보고된 정보가 다른 보고

된 요소와 서로 또는 잠재적으로 모순되지 않아야 함을 

의미한다(UNFCCC, 2023). 정책 및 조치 효과 추정에 있

어서는 데이터 및 방법론 개선 시 기준연도와 보고 대상 

연도 간 방법론적 일관성이 확보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2025년에 2025년 달성(Achieved) 감축 효과 추정을 위해 

개선된 데이터 및 방법론을 사용한다면, 2019 ~ 2024년 

달성(Achieved) 감축 효과 및 2030년 예상(Expected) 감

축 효과도 개선된 데이터 및 방법론에 기반하여 산출되어

야 함을 시사한다.
비교가능성(Comparability) 원칙은 파리협정 당사국총

회에서 합의된 방법론과 형식을 사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보고해야 함을 의미한다(UNFCCC, 2023). 정책 및 조치 

보고 영역의 경우 선진국 보고체계 검토수행지침(UNCCC, 
2020a)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즉, 추정 방법론에 대해, 
감축 기여도 측면에서 정책 및 조치의 대략적인 우선순위

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수준에서 출발할 수 있다.17) 
파리협정 투명성 체계 초기에는 완전성과 투명성 확보

에 역량을 집중하되, 이후 마련될 모범 사례 또는 파리협

정 차원의 RPG를 토대로 각 원칙 내용 및 수준을 갱신 

및 강화해 나가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추정 효과의 정확

성을 기할 경우 완전성과 정확성 간에 상충관계가 있을 

수 있고(UNFCCC, 2020a) 당사국들에 기술적, 행정적 부

17) 다만, 파리협정 목표 달성에 투명성 체계가 효과적으로 당사국들의 노력들이 더 상호 비교 가능해져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한다(Aldy 
et al., 2016; Weikmans et al., 2020). 이에 OECD 탄소감축포럼(Inclusive Forum on Carbon Mitigation Approaches, IFCMA) 등의 
협의체 논의를 통해 특정 정책 및 조치에 대한 공통 방법론이 개발되고 이것이 BTR에 활용된다면, 이는 제출 정보의 국가별/지역별 
비교가능성 수준을 높이고 신뢰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Principles Definition

T
Transparency

· Transparency is achieved when the experts are able to clearly understand why and how the Party reached its 
conclusions or results

 - Parties are required to provide clear, factual and objective information, including on the sources, assumptions
and methodologies used 

· For PaMs, if there is a lack of appropriate explanation regarding mandatory reporting requirements or the 
change in PaMs, a clear rationale shall be provided

 - This principle needs to be focused in the initial phase

A
Accuracy

· Accuracy refers to the correctness, credibility and reliability of the reported information. 
· For PaMs, a balance between accuracy and completeness is required, depending on data availability or the 

significance of mitigation effects.
 - A stepwise approach becomes feasible through progressive and facilitating improvements over time.

C
Completeness

· If a Party cannot report ‘completely’ on a mandatory element for any reason, it should be able to explain
the omission or partial reporting. 

· For PaMs, this principle needs to be focused in the initial phase

C
Consistency

· Consistency is achieved when the information does not contradict or imply contradictions with other elements 
reported.

· For PaMs, this involves using, as far as possible, the same methodologies for the base year and all subsequent
years and consistent data sets in estimating the effects of mitigation for each PaM, thus ensuring comparability 
across the time-series

C
Comparability

· To ensure comparability, Parties should use the methodologies and formats agreed by the COP and CMA to
report the information required.

· For PaMs, comparability is required to select estimation methodologies that can ensure reasonable accuracy
 - Later, for the specific PaM’s effect, comparability among countries or regions may be required for credibility

Source : Adapted by the authors on the basis of UNFCCC (2023) and our analysis

Table 6. TACCC Princi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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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이 될 수 있으므로, 초기에는 지속 보고가 가능한 합리

적 수준에서 관리될 필요가 있다. 데이터의 가용성 및 정

확성 향상, 공유되는 우수 사례 등과 함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각 원칙의 적용 여건은 향상될 수 있지만, 특히 초기

에는 각 원칙 간 관계를 균형 있게 조율될 필요가 있다.

4.2. 정책 및 조치 목록의 구성

파리협정 투명성 체계에서의 정책 및 조치 목록은 

MPG 부속서 80항(UNFCCC, 2018)에 따라 온실가스 배

출량 및 제거량에 가장 유의미한 영향을 갖는 시책을 중

심으로 당사국 스스로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정책 및 조치 목록은 BTR 기술 검토 시 변화에 

대한 추적이 이루어지고 일부 시책들이 제외된 경우 그 

사유가 제시되어야 하는 영역이다. 반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적인 이행점검 및 환류 과정, 
급변하는 정책 및 기술 환경 등에 유연한 대응이 필요한 

영역이기도 하다. 따라서 목록의 관리기준은 보고 엄격성

과 관리 효율성 측면이 균형적 관점에서 마련될 필요가 

있다.
파리협정 BTR에서의 정책 및 조치 목록은 감축 기여

도, 정량화된 효과의 지속 보고 가능 여부, 이행 수준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NDC와 탄소중립 달성

에 있어 핵심 영역에서의 정책 및 조치를 중심으로 구성

하고 이에 대한 완전성 및 투명성 향상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현재 시점에서 효과가 큰 에너지 효율 개선, 
연료전환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영역이 그 출발점이 

될 수 있으며, 이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무탄소 연료·원
료로의 전환이 시작된 영역으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 시

책 간 중첩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해당 영역의 정책 및 조치 

목록 수준을 결정하되, 한 영역에 복수 시책들이 적용된 

경우 i) 목록 수준을 포괄적으로 설정하거나 ii) “IE
(Included elsewhere)” 보고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18) 
NDC와 탄소중립의 이행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지

만, 법령 제정, 제도 수립 등과 같이 그 효과가 여러 부문

에 걸쳐 포괄적으로 적용되거나, 핵심 영역에서의 효과와 

구분이 어려운 경우, 내용과 수준을 달리하는 여러 하위 

시책들이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즉, 명백히 

효과가 중복되는 시책, 포괄적 정책 및 조치명(Title) 하에 

두기에는 중요한 시책, 포괄적 범위에 영향을 미치나 추

정이 어려운 시책 등의 경우에는 이를 별도의 목록으로 구

성하되, CTF 추정된 효과 부분에 “IE (Included elsewhere)”
로 보고하고 해당 시책들의 효과가 어떤 그룹 또는 조치 

목록에 포함되어 추정되어 있는지 각주에서 설명하면 된다. 
“IE” 보고 사례들은 우리나라가 기후 관련 글로벌 동향

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관련 논의에 충분히 관여하고 있음

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고려할 만하다. 국제적으로 관심

을 받고 있으면서, 글로벌 기후 이슈 규범화 동향에 부합

하는 시책들이 그 좋은 예가 될 수 있다.19) 

4.3. 효과 추정을 위한 관리 요소 도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방법론, 데이터 등 기술적 사항이 

변화되는 경우, 해당 BTR에서 모든 보고 대상 연도들에 

대해 방법론적 일관성 및 시계열적 일관성 확보가 요구될 

것이다. 이는 데이터, 가정 및 방법론, 파라미터 등 해당 

연도 BTR에 활용된 세부 기술적 사항들이 차기 보고서 

작성에도 충분히 참고 되어야 하고 관련된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져야함을 의미한다. 이하에서는 효과 추정을 위한 

관리 요소를 1) 공통으로 관리되어야 할 요소와 2) 정책 

및 조치별로 관리되어야 할 요소, 3) 식별된 개선영역으로 

구분해서 설명한다. 

4.3.1. 공통 관리 요소

이는 국가별, 또는 정책 및 조치별 비교가능성 확보를 

위해 모든 정책 및 조치의 효과 추정에 공통적으로 적용

된 요소들을 의미한다. 이런 정보들이 BTR 정책 및 조치 

부문 서두에서 설명된다면, 투명성, 일관성, 비교가능성 

측면에서 신뢰성을 높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인상을 주면서 이후 기술 검토 및 촉진적·다자적 고려 절

차에서 대응의 효율성도 기할 수 있게 된다. 
우선, 효과 추정의 기준연도를 NDC 기준연도에 일치

18) 일본의 네 번째 격년보고서(BR4)(The Government of Japan, 2019) 상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 시책의 경우, 발전차액지원제도, 
세금감면, 보조금, 기술개발 등 복수의 하위 시책들로 이루어진다. 즉, 대표적인 하위 정책을 선택하거나 시책 별로 효과를 구분하지 
않고, 시책 명을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로 포괄적으로 설정한 후 하위 시책들을 하나의 설명란에 모두 기입하는 방식을 취한다. 

19) 녹색 공공조달, 녹색분류체계 마련, 저탄소 제품·기술 시장 조성 등과 같은 시책들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업종의 
저탄소 제품·기술 시장 조성 관련 글로벌 동향에 대해 국내적으로 이행 기반 구축을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고 있다면, ‘○○업종 
저탄소 제품·기술 시장 기반 구축’이라는 정책 및 조치를 별도로 구성하여 “IE”로 보고하고 CTF 각주에 그 효과는 ‘○○업종 에너지 
효율 개선 또는 연료 대체’ 부분에 포함되어 산정되었음을 밝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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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도록 설정·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BTR 여타 부문에 공

통으로 사용된 자료 및 방법론이 있다면 정책 및 조치 부

문에도 되도록 이를 반영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구온난

화지수(Global Warming Potential, GWP) 및 배출계수 등 

온실가스 인벤토리 부분에 사용된 파라미터들은 정책 및 

조치별 효과 추정에 그대로 활용될 수 있다. 인구, GDP, 
에너지 가격, 업종별 생산량 등의 변수들이 정책 및 조치

별 효과 추정에 활용된다면 이는 온실가스 배출 및 흡수 

전망 부문에 활용된 자료들과 일관되도록 하고 이를 보고

서 정책 및 조치 부문 서두에 밝히는 것이 좋다. 
또한, 예상 및 달성 감축 효과 등 여러 가지 개념들이 

국가별, 정책 및 조치별, 국내 기관별 혼재되어 사용됨

으로써 혼란이 초래될 수 있기에, 우리나라 수준에서 관

련 개념들을 어떻게 정의하였는지에 대해 결정하고 이

를 보고서에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가정 및 방법

론 개선 시 시계열적 일관성을 위해 모든 시책에 공통 

적용된 방법론이 있다면 이를 서두에서 설명하고, 조치

별 정보 부분에서는 예외 및 특이사항 정도만 설명하도

록 할 수 있다.

4.3.2. 정책 및 조치별 관리 요소

이는 각 정책 및 조치 목록별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

관성 있게 관리되어야 할 요소들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정책 및 비 정책 변수, 활용자료, 방법론 및 가정, 구체적 

추정식, 다른 정책 및 조치의 처리 등이 해당되며, BTR 
시책별 정보를 기재할 때 각각 설명한다. 해당 요소의 관

리는 달성(Achieved) 감축 효과의 추정, 방법론/데이터 개

선 시 시계열적 일관성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하며, 산정 및 

추정식과 같은 세부 수준까지 관리될 필요가 있다.
방법론이 단순한 경우, 스위스 일곱 번째 국가보고서

(Swiss Federation, 2018) 사례와 같이 산정식을 직접 유추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산정 요소별로 관련 정보를 설명한

다면 투명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 예를 들어 감축 효과가 

‘정책 변수 수준 변화 × 정책 변수 단위 당 감축 효과’로 

산정되는 경우, 정책 변수 정의, 정책 변수 베이스라인에 

대한 설명(예: 기준연도 수준 유지 등), 대상 연도의 정책 

변수 실적치, 단위 당 감축 효과의 근거 등에 대해 설명하

면 된다. 
방법론이 복잡한 경우, 정책 변수, 사용 방법론, 다른 

정책 및 조치의 처리 여부 및 방법 등 추정 효과의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갖는 요소들을 중심으로 설명할 수 있

다. 예를 들어 ‘정책 변수와 다수의 비 정책 변수들을 토

대로 특정 방법론’을 통해 효과를 추정한 경우, 사용 방법

론(구조, 흐름도 등), 정책 변수 정의, 사용된 비 정책 변

수들, 정책 변수 베이스라인, 대상 연도 정책 변수 실적치, 
핵심 파라미터 등을 간략히 설명한다. BTR 상 온실가스 

배출 및 흡수 전망 부문에 포함된 정책 및 조치의 경우, 
일관성을 위해 전망 부문에서 활용된 요소들은 정책 및 

조치 부문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 

4.3.3. 식별된 개선영역

개선되어야 할 영역이 기술 검토팀에 의해 확인된 경

우, 개선 현황 및 계획에 관한 정보는 다음 BTR에 보고되

어야 한다. 개선되었는지 여부는 기술 검토 과정에서 검

토되지는 않지만, 해당 BTR에 대해 개선을 위한 논의가 

지속 제기될 수 있다(UNFCCC, 2023).
개선 현황 및 계획에 관한 정보는 정책 및 조치 부문을 

포함한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바, 모든 영역에 대한 정보

를 별도의 장에서 설명할 수 있다. 별도 장에서는 기술 전

문가 검토팀 및 당사국에 의해 확인된 주요 개선영역, 이
행현황, 미반영 시 향후 개선계획 등에 대해 관한 내용을 

요약하는 한편, 세부 개선사항이 BTR 어떤 부분에 기재

되어 있는지에 대해 각주 등을 통해 설명할 필요가 있다. 

4.4. 실무적·행정적 부담 대응 방안

파리협정 투명성 체계와 BTR 기술 검토에서는 투명성 

향상 원칙과 함께 시간이 지남에 따른 보고 및 투명성 개

선 촉진이 함께 고려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BTR 준비 과정에서 데이터 및 방법론 여건 등 직면하는 

실무적·행정적 부담에 대해 단기적인 접근보다는 파리협

정 투명성 체계의 한 축인 시간에 걸친 촉진적 개선 원칙

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 
우선, 효율적인 데이터 수집 및 활용 체계를 구축할 필

요가 있다. 정책 및 조치 부문 BTR CTF은 BTR의 다른 

보고 요소인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 전망에서 동시에 

고려된 시책들에 별도 표기를 요구하는바 전망 부문에 활

용된 자료들을 정책 및 조치 부문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UNFCCC. 2021).20) 또한 탄소중립 기본법상 매년 이행

되는 국가 감축목표 이행점검 시 수집되는 성과 지표 데

이터들을 활용할 수 있다.21) 

20)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 정보 역시 BTR에서 대규모 데이터 추적 및 관리가 요구되는 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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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RPG에서는 선택 방법론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서

로 다른 유형의 정책 및 조치를 비교할 수 있는 정확도와 

함께 추정 결과를 낼 수 있도록 권고한다(UNFCCC, 
2020a). 본 연구는 적절한 정확도 수준과 함께 보고의 과

도한 부담을 줄이고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세부 

방안을 제시한다. 이는 준비해야 할 사항이 많은 BTR 보
고 초기나 중요도가 높지 않은 시책들에 적절히 활용될 

수 있고, 향후 파리협정 투명성 체계를 통해 공유되는 모

범 사례나 향후 개발될 접근법으로의 촉진적 개선계획을 

제출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첫째, 효과 추정에 사용되는 비 정책 변수의 수를 최소

화한다. 다수의 비 정책 변수를 사용하면, 베이스라인의 

주기적 갱신을 위해 다수의 변수들에 대한 전망치, 실측

치 확보가 필요하므로 추적 및 관리가 어렵게 된다. 미래 

시점의 예상(Expected) 감축 효과 추정 시 비 정책 변수의 

전망치가 필요한바, 여기에 적절한 가정을 도입할 수도 

있다.22) 이는 비 정책 변수 전망을 위한 추가 변수의 도입

을 피하고 관련된 추가 작업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준

다. 또한, 정책 변수의 베이스라인 시나리오에도 적절한 

가정을 도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책 변수 베이스라인

에 기준연도 ‘정책 보급률’ 또는 ‘활동자료량’이 이후에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하거나 ‘활동자료량’의 추세가 이

후 전망에도 이어질 것이라 가정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

로 효과가 크지 않거나 베이스라인 산정이 지나치게 복잡

한 경우, 베이스라인 배출량을 기준연도 수준으로 가정하

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23) 

5. 결론

BTR의 효과적 준비는 우리나라 NDC의 의욕 및 이행 

노력 수준에 대한 신뢰성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다. 따라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보와 함께 대응하는 

한편, 이후에도 보고 및 투명성 향상을 위해 진화하는 개

선 노력을 국제사회에 충분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 
정책 및 조치 부문에 있어 첫 BTR 준비를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은 ‘파리협정 투명성 향상을 위한 촉진적 개

선 체계’의 구축이다. 기존 국내 BUR 작성 사례를 보면, 
작성·검토 체계가 고정적이지 않고 상황에 맞춰 구성되는 

경우가 많았다. 파리협정 체계에서는 BTR ‘제출→검토’ 
절차가 더 짧은 주기로 진행되기에(예: 기존 BUR은 제출 

후 6개월부터 검토 절차 진행, 파리협정 BTR은 3개월 후

부터 진행), 우선 여타 부문을 참고하여 정형화된 대응체

계를 구축하고 총괄 관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24) 
국제사회 요구에 신속한 대응, 국내 이행점검 및 상위 

국가계획과의 연계, 효과적인 데이터 수집 및 관리 등이 

효과적으로 수행되어야 함을 고려할 때, 전반적으로 총괄

기관 기능의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1) 효과 추

정 시 활용되는 정책 변수, 2) 국내 이행점검 체계에서 수

집되는 성과 지표, 3) BTR 온실가스 배출 전망 시 수집되

는 주요 변수들은 동일한 변수로 설정될 수 있는데, 이 경

우 수집되는 데이터 수를 줄일 수 있는 한편, 국내 이행체

계, 실제 이행되는 정책 및 조치, BTR 사이의 연계성 또

한 확보될 수 있다. 
실무 단계에서는 BTR 작성 지침을 마련하여 조치별 효

과 추정 간, 보고 정보 간 일관성을 확보하고 관련 정보들

이 추후 추적 가능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유관 

부처 및 실제 정책 수행기관과의 논의를 통해 기술적 이

슈를 정리, 이를 지침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

서 제시된 기본원칙, 세부 관리 방안 등은 향후 마련될 

BTR 작성 가이드라인 내용에 구체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배출량 전망 또는 정책 및 조치 부문에 특

화되어 UNFCCC에 의해 관리되는 기술 전문가들은 국내

에 없는바, 이들을 양성하고 국내외 대응에 활용할 필요

가 있다. NDC 이행·추적 정보에 대한 국제사회의 검토 방

향성은 차기 NDC 설정 등 국가 차원에서 중요한 정보로 

어떤 사항들이 중점 검토되는지 사전적으로 예측할 수 있

다면 이는 효율적인 보고서 작성 및 국내 감축 이행에 유

의미한 기여가 될 있다.

21) 이는 BTR 정책 및 조치 부문과 동 보고서상 전망 부문 간의 연계, 국내 타 제도와의 연계를 기할 수 있다는 측면도 있지만, MPGs 
부속서 제3(d)조 및 제148에 따른 해당 당사국의 과도한 부담을 지양하는 측면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22) 관련 방법론은 다양하다. 최근 추세가 이후에도 이어질 것이라 가정할 수도 있고, 최근 몇 년의 이동 평균값을 전망치로 가정할 수도 
있다.

23) 참조될 수 있는 사례로서 스위스 일곱 번째 국가보고서(Swiss Federation, 2018) 배출권거래제 예상 감축 효과 사례, UNFCCC 
바르샤바 REDD+ 산림기준선 및 산림기준선 사례 등이 있다. 

24) 우리나라 적응의 경우, 과학적 기반 주요 채널 정책 및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 체계화되어 있으며, 국가 단위 적응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데 선도적인 위치에 있다(Kang and Shin,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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